
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6의2] <신설 2025. 8. 7.>

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(제33조 관련)

1.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(법 제27조제4호의

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)

가.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: 1명
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: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합한 수의 인원을

선임해야 한다.

1) 연간 취급량에 따른 기준

가)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: 1명

나)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: 2명

다)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: 3명

라)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: 4명

마)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: 5명

2) 영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

가)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ㆍ저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: 종사자 5백

명당 1명

나)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사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: 종사자 5천명당 1

명

2.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

은 자

가.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: 1명

나.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: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. 다만, 유해

화학물질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

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
3.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: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

4.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: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. 다만, 법

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



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

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.

비고

1.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. 다만,

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.

2. 비고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

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

미만인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29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

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.


